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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참고자료
배포일시 2019. 4. 22(월) /총 3매(본문2)

담당
부서

주택토지실
토지정책과

담 당 자

·토지정책과장 김복환, 사무관 형명우
·☎ (044) 201-3401
·중앙토지수용위회 사무국장 김종학, 사무관 이재훈
·☎ (044) 201-5347, 5303

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국민의 소중한 재산이 
무분별하게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

□ 국토교통부에서는 수용권 남용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

않도록 하기 위해 ‘18.12.31.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

보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’토지보상법‘)을 개정하였습니다.

□ 국토교통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개정된 법률을 토대로 토지수용

공익사업 신설이나 변경 시 국민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수용 

관련 법률은 입안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,

* 토지수용규정 신설 또는 변경 법률 입안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성
심의 후 개선 요구 또는 의견 제출(제4조의 3, ‘19.7.1.시행)

ㅇ 현행 토지수용 110개 법률 중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에 

대하여 수용조항을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.

- 또한, 사업인정 또는 사업인정의제 행위 시에는 공익성과 더불어 

이해관계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와 협의*해 

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
* 사업인정 또는 사업인정의제행위시 공익성에 관한 중토위 협의(제21조, ‘19.7.1.시행)

□ 아울러 현행 재결정보체계시스템을 통해 토지수용현황이 파악되

도록 정비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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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관련 보도내용 (한겨레, 4.22.) >

ㅇ 토지강제수용 법안만 110개 … 80대 촌로 “내 땅 4번 뺏겨”

- 강제수용면적등과 관련 통계)를 제대로 집계하지 않음

- 토지보상법 외 강제수용이 가능한 개별법은 110개에 이름
- 110개 법률 중 91개 법률이 사업인정없이 토지수용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토지

정책과 형명우 사무관(☎ 044-201-3401)이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재훈

(044-201-534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


